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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5回國會
(定期會)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錄 第 7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0年11月29日(水)

場 所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1년도예산안(계속)

가. 농림부소관

나. 농촌진흥청소관

다. 산림청소관

라. 해양수산부소관

마. 해양경찰청소관

審査된案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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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림부소관

나. 농촌진흥청소관

다. 산림청소관

라. 해양수산부소관

마. 해양경찰청소관

(18시14분 개의)

○委員長 咸錫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가. 농림부소관

나. 농촌진흥청소관

다. 산림청소관

라. 해양수산부소관

마. 해양경찰청소관

○委員長 咸錫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

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姜賢旭 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

다.

○小委員長 姜賢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姜賢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7일 제5차 상임위원회와 11월28일 제

6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받은 당위원회 소관 2001

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

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朴在旭 위원, 孫泰仁 위

원, 許泰烈 위원, 鄭哲基 위원, 元喆喜 위원, 張誠

源 위원 등 소위원들과 행정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의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또 전

문위원 지적사항도 참고로 해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증액 및 감액 수정의견과 별도의 부대의견을

첨부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예년에 저희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해 오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업분야를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증액내용 위주로

수정의결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농어가부채대

책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논농업직불제

예산 등의 증액반영도 꼭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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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의견 외에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의 삭감의견

도 채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처 소관별로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부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첫째, 논농업직불제 사업에서 815억원을 증액하

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급단가가 진흥지역은 ㏊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당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 구분없이 각 ㏊당 30만원으로 지원단가를 상

향조정하고 아울러 지급상한도 2㏊에서 3㏊로 상

향조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동 예산안은 2,105억원

에서 2,92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둘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에서 내년 예산안

내역에는 보험료 지원율이 30%로 되어 있는 것을

50%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18억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이로 인해 동 예산안은 46억원에서 64억원으

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삭감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파머스마켓 설치사업에서 내년도 신규 설

치수가 20개소인 것을 그중 10개소를 축소키로 하

였으며 동 예산안 112억원의 절반인 56억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파머스마켓이 당초 농민 직거래

장터로 유통마진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현재 설치 운영중인 10개소 중 3곳 내지

4곳만이 정상 운영되고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거나

또는 일반 대형수퍼 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문제점

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사업성과를 고려

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내

년도의 신규설치 예산의 절반을 줄인 것입니다.

둘째, 비료계정 원금상환액에서 예산안 500억원

중에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협의 비료계정 누적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매

년 원금상환액을 계상하여 적자폭을 줄이는 취지

는 동의합니다마는 이자는 전액 반영하는 대신 원

금상환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다른 중요사업 예

산의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반영액 중 일부인 100

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셋째,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자금에서 예산액 2,500

억원 중 3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 예산액이 금년보다 25%인 500억원

증액된 점을 감안할 때 200억원만 증액하기로 하

고 300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넷째,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비에서 내년도

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4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IMF이후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실정을 감안하여 동 건물의 2002년 완공목표에 차

질이 없는 수준에서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10억원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림부소관은 2개 사항에서 833억

원을 증액하고 4개 사항에서 466억원을 감액함으

로써 전체적인 순증규모는 36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소관에서 부대의견 두 가지를 채

택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농어가부채대책예산에 대하여는 당 위원

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될 농어가부채대책특별조치

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소요예산을 산

정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되 그 재원은

농림해양수산부문 이외의 예산에서 조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며 둘째는 농림부소관 삭감액 466

억원은 논농업직불제 사업 및 농작물 재해보험지

원사업에 대한 833억원의 증액을 전제로 한 것이

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내년 예산안에 농업생명공학기술 개발비가 반영

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동 예산에 50억원을 증

액해서 신규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소관에 대해서는 주로 숲가꾸기 사업, 산

불방지대책, 산림박물관 설치예산 등에 대하여 증

액여부를 논의했습니다마는 부채대책 소요예산 등

을 감안해서 증액의견은 채택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으며 다만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액이 금년대비 42%가 감액된 1,106억

원만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숲가꾸기 사업의 중요

성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첨부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합의사항 외에 기타 주요 논의사

항 몇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경쟁력제고대책 예산에 관하여 전체위원회

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농안기금에 1,000억 출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농안기금의 운용

계획에 마늘농가 지원예산으로 이미 1,000억원의

재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정부측 답변이 있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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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일부 위원

님께서 사업규모의 확대와 보상비 우선지급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정부측에서는 동

사업집행과정에서 선보상원칙에 따라 보상비가 우

선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

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내년도 사업량 및

예산이 감소된 데 대하여 금년수준의 사업량 시행

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제주도 등 밭중심지역은 우선적으로 특별 지원하

겠다는 정부측 답변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내

년도 설치지역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출물류센터의 설치지

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정부측

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어자금 공급규모

2,000억원을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이차보전액 30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영어자금 공급규모를 현재의 1조 2,050

억원에서 2,000억원을 확대함으로써 영어자금 공급

률을 37%에서 41%로 인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수협 경제사업 유통자금 지원예산 중 19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협의 신용사업이 독립사업부제 실

시에 따라서 경제사업 운영자금의 조달을 지원하

기 위한 것입니다.

내역은 종합판매장 운영비 100억원, 유통사업 이

차보전 90억원입니다.

셋째, 광양항 부두연결도로 지원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부두연결도로 8.7㎞중 미착수된 4.5㎞

공사비 총 400억원 중 내년도 공사착수예산을 반

영한 것입니다.

넷째, 해중림 조성 지원사업비로 내년도 시범사

업 실시를 위해서 2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비는 내년도

에 우선 제주지역 1개소 조성을 위해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산진흥원 시험조사선 건조비 및 시험

연구비 지원사업비에서 3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0t급 쾌속시험 조사선 건조예산 16억

원을 반영하고 또한 어병연구 등 시험연구비를 수

산진흥원 전체예산 대비 평균 20%인 것을 30%수

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곱째, 어업지도선 건조예산 중 어업지도선 건

조확충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1척의 건조예산을 추

가 반영하기 위한 예산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덟째, 해양에너지 개발예산 중 5억원을 증액하

였습니다.

그 내역은 내년도 조력 조류발전소 예산 5억원

이 부족하다고 보아서 5억원을 증액하여 조류발전

소 건립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중 125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르는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사업이 금년도 수준의 사업량의 확

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합치를 보았습니다.

열 번째, 평택항 동측부두 건설사업비에서 2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평택항이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

었으나 민자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최근 정부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고 총사업비 규모가 1,484억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내년도 착수소요예산을 반영한 것

입니다.

열한 번째, 황해퇴적물 이동연구사업비에서 동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내년도예산 3억2,000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고 보아서 10억원을 증액하였

습니다.

열두 번째, 원양오징어 채낚기 감척예산 25억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오징어채낚기어선 경영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2척을 감척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세 번째, 부산신항 배후철도 실시설계비 4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99년도에 기본설계비 60억원 중 15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나머지 설계

비 잔액 44억5,0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동

사업의 설계 완료를 위해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열네 번째, 수산물검사장비 확충예산 중 13억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금년도 납꽃게사건 발생 등을 감안하

여 수산물안정성 강화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보아서 검사장비 확충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부산 광안대로 건설사업비로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부산시내교통소통을 위해 동 도로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완



4 (第215回－農林海洋水産第7次)


공소요에 필요한 미반영액 264억원 중 20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 부산 제3도시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로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이 고속도로도 2002년 부산아시안게

임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완공소요에 필요한 미

반영액 200억원 중 10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열일곱 번째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사업비로

10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부산신항의 일부선석 조기가동에 대

비하여 배후도로를 조기착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서 토지보상비 492억원 중 100억원을 우선 반

영한 것입니다.

열여덟 번째, 마산항 수질개선 사업비로 17억원

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마산항 수질개선대책으로서 항만으로

유입되는 오수관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감액의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물 물류센타 사업비에서 10억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현재 수협중앙회가 추진하는 수산물

물류센타 설치사업이 부진하므로 내년도 계상된

동 사업비중에서 10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두 번째, 1 3종 어항 실시설계비 예산 중 10억원

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내년예산에 6개소의 어항에 대한 실

시설계비 30억원 중 10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해양수산부소관은 18개 사항에서

1,146억5,200만원을 증액하고 2개 사항에서 20억원

을 감액함으로써 전체적인 순증규모는 1,12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소관의 부채대책예산에 대해

서는 농림부소관 부대의견에 같이 포함되었으며

당 위원회의 농어업인부채대책특별법안의 내용에

따라 추후 예결심의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합의사항 외에 기타 주요 논의사

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가 총

286억원으로 금년대비 약 30%가 증액되었는 바 동

예산의 방만한 집행이 우려된다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연구용역 예산에 대해서

는 집행현황과 개선대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부

측에서 차후 당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해역, 특히 조간대 저서생물의 중금

속 함유량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사업예산 10억원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양수산부 전체 연구용역비 286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동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

는 정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남악신도시 해양테마공원 조성예산

10억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님의 의

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에서 동 사업의 필요

성을 검토한 후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양수

산부 전체 연구용역비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

하여 동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첫째, 대형함정건조 사업비에서 23억원을 증액하

여 1,000t급 1척 추가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함정 3척분 추가건

조를 위하여 노후함정대체 건조사업비에서 3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합의사항 외에 기타 논의된 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해경의 함정근무수당을 인

상해 주기 위한 예산 10억3,500만원의 반영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에서 수당인상을 추진

중이고 수당규정이 개정되면 자체 재원조정을 통

해 조달하겠다는 정부측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이유 및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姜賢旭 소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함께 수고 많으

셨습니다.

혹시 姜賢旭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李相培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李相培委員　예산소위원회에서 姜賢旭 위원장님

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심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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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이 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 처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2001년도 우리 농림부분, 수산부분도 마

찬가지입니다마는 농림위원회로서는 통상연도가

아니고 비상한 연도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의견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농가

부채대책특별법을 우리가 관철시키려면 거기에 따

르는 예산이 적어도 초년도에 1조에서 1조 9,000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예산쪽 부처에서 신규재원 전액을

다 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기존

편성된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충당하자 이런 생

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농가부채대책법의 실효성을 확실히

보장을 하고 또 우리 농림 내지 수산부문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처에서 삭감을 좀 덜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 스스로가 이러 이러한

항목의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액수를

마련하겠다, 나머지는 당신들이 전부 부담을 해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이 농가부채대책특별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관철

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

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뜻을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이

런 바람입니다. 물론 증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

는 내년도 예산이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서는

비상연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합

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姜賢旭 소위원장님의 답변 필요

합니까?

○李相培委員　좀 해보시지요.

○小委員長 姜賢旭　심정은 우리 李相培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다른 것은 포기하더

라도 꼭 이것만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농

가부채 급한 불 끄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농업생

산기반을 구축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직불제 단가를 좀 올려서 확보를 하자

그 다음에 재해보험 문제 이것들을 해결을 하다보

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돈을 현재 있는 농수산부 사업비에서

삭감을 하고 그 재원 가지고 해결을 하려면 이것

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시적인 부채대책

을 처리하기 위해서 농업의 근본적인 투자가 흔들

리게 됩니다.

재원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

기기 때문에 참 아까 좋은 말씀으로 비상연도이다,

우리 농업, 해양수산으로 봐서는 비상한 그런 해이

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는 다른 해와 달라서

삭감예산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농림

부장관께서도 협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무턱대

고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노력은 했지만 역시 이

이상 깎기가 어려웠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농가부채 문제는 특단의 재원대책 마련

이 있어야만 이 농림부가 제대로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또는 어민을 위해서 제 할 일을 하

는 그런 부서로 살아 남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런 절박한 심정에서 예산을 다루었다 하는 이 고

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張正彦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張正彦委員　소위원장님께만 묻는 것은 아니지

요?

○委員長 咸錫宰　그렇지요. 필요하시면 장관께 물

으셔도 됩니다.

○張正彦委員　11쪽에 보면 1 3종 어항 실시설계

비에 대해서 10억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삭감을 해야 할 이유를 말씀 올리는

데 전체를 삭감해 달라고 했는데 10억밖에 삭감하

지 아니한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 지

적사항이다 그렇게 이유를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본 위원은 이 어항 실시설계에 대한 실정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올시다. 기본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어항만은 해양수산부에 훌륭

한 전문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몇 십억 들이면서 실시설계할 이

유가 없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원

이 지적을 했다는 그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실시설계한 내역과 공사발

주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실시설계를 하면 반드시 총괄입찰을

할 저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입찰을 하면 처

음 중소건설업체에 이 어항시설하는 그러한 능력

이나 기술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 1군 업체들 공사 수주해 놓고 공

동도급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면서 다 하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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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기업은 퇴출되고 하는, 또 독점하고 이런 부

조리가 바로 이런 입찰제도에서 오는 것을 본 위

원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항시설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총괄로 설계를 하고 총괄입찰방

식으로 해버리면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의 부양책에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총괄입찰하지 아니하는 그 지

역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된다 하

는 조건을 달아서 이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盧武鉉　張 위원님께서 어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

확하게 미리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張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이

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 설계를 하는데 어떤 지에 대해

서도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인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이 예산을 집행

하는 과정에서 이런 1 3종 어항건설마저 어떤 설

계나 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대기업이 전부 독식하

고 지방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대안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서 다음에 또 상임위원회 있는 기회에 여

기에 대한 것을 다시 보고도 드리고 이후에 그 집

행에 있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지방

소기업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張正彦委員　잘 부탁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姜賢旭 소위원장님이나 또는 장

관께 더 물어보실 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농어가부

채대책예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

게 될 농어가부채경감과 관련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반영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심사소위원회 姜賢旭 위원장님

과 위원님들께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韓甲

洙 농림부장관께서 먼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

정으로 2001년도 농림부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안 편성 제출과정에서

충분히 계상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 그 가운데

서도 논농업직불제 예산이라든가 또는 농업재해보

험예산 등을 증액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신 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지도의 말씀

에 대해서도 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챙겨서 농

정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다음은 盧武鉉 해양수산부장관

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盧武鉉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

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해양수산부의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

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또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정책의 수립과 예산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

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세기 해양강국 건설

과 아울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인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양수산 발전에 보다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

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어민에 대한 깊

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셨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의 말씀과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셨는데 정부측

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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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 농어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로 이해하시고

각별히 유념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元喆喜 위원님 긴급동의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喆喜委員　일선 농 수 축협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추가 공적자금 조성

을 위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

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중에 우리가 농

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

제하고 연결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농수산분야와 관련된 공적자금은 구 축협중앙회

와 수협중앙회 부실부분 해소를 위한 1조7,000억원

이 계상되어 있지만 IMF 이후 농어가 경제의 전

반적인 침체와 함께 부실화된 지역조합에 대한 공

적자금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농 축

수협은 제2금융권 전체 수신규모 170조원의 약

47% 수준인 81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업금융의

핵심주체이며 향후 농어가에 대한 차질 없는 금융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공적자금을 지

원하여 일선조합의 부실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 중인 농어가부채대책법안에서 규정된

조합 자체의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이 실질적으로 추

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부실문제는 반드

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발행

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재경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일선지역조합의

건전성 회복에 필요한 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위원회 공식의견으

로 채택하여 재경위원회에 통보조치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방금 元喆喜 위원님으로부터 공

적자금 추가요청에 대한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동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金泳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金泳鎭委員　존경하는 元喆喜 위원님께서 협동

조합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자금 지원에 관

한 긴급동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를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의

결을 해서 긴급동의 내용에 담긴 대로 재정경제위

원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뜻을 전해서 재정경제

위원회가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대상처와 그 규모

를 결정함에 있어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실기

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元喆喜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아까 밖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검토하게 해

야 할 것입니다. 자금지원요구는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해서

위원회가 결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元喆喜 위원님의 긴급동의에 대

해서 金泳鎭 위원님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긴

급동의안은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공적자금 추가지원에 관한 긴급동의의 건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韓甲洙 농림부장관, 盧武鉉 해

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

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出席委員(19人)

姜 賢 旭 　金 淇 春 　金 泳 鎭 　金 龍 學 　

文 錫 鎬 　朴 容 琥 　朴 在 旭 　朴 熺 太 　

孫 泰 仁 　辛 卿 植 　元 喆 喜 　李 相 培 　

張 誠 源 　張 正 彦 　鄭 長 善 　鄭 哲 基 　

崔 善 榮 　許 泰 烈 　咸 錫 宰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수 석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입 법 심 의 관

金 基 英

張 仁 植

李 元 鐸

○政府側參席者

농림부

장 관

차 관

韓 甲 洙

金 東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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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관 보

기 획 관 리 실 장

농업정보통계관

농 업 정 책 국 장

식 량 생 산 국 장

국 제 농 업 국 장

농 촌 개 발 국 장

농산물유통국장

축 산 국 장

농촌진흥청

청 장

차 장

기 획 관 리 관

연 구 관 리 국 장

기 술 지 원 국 장

농 업 경 영 관

산림청

청 장

차 장

기 획 관 리 관

임 업 정 책 국 장

사유림지원국장

국유림관리국장

해양수산부

장 관

차 관

차 관 보

해 양 정 책 국 장

해 운 물 류 국 장

항 만 국 장

수 산 정 책 국 장

어 업 자 원 국 장

국 제 협 력 관

안 전 관 리 관

해양경찰청

청 장

차 장

경 무 국 장

경 비 구 난 국 장

정 보 수 사 국 장

해양오염관리국장

徐 圭 龍

安 鍾 云

盧 京 相

丁 鶴 秀

崔 燾 一

崔 龍 圭

孫 貞 秀

蘇 萬 鎬

金 周 秀

李 銀 鍾

朴 昌 正

宋 悌 彬

李 正 云

李 壽 喆

金 漢 明

申 洵 雨

金 容 漢

崔 鍾 秀

鄭 光 秀

曺 連 煥

徐 承 鎭

盧 武 鉉

洪 承 湧

金 成 洙

李 龍 雨

程 伊 基

金 英 南

安 國 全

朴 宰 永

金 炳 男

徐 廷 皓

金 宗 佑

李 炅 祐

李 尙 奎

朴 世 鎬

崔 廣 賢

安 兌 煥


